
p. 6 - 경찰공무원의 권리 - 공무원재해보상법 - ① - 아래 내용으로 교체되었음

공무원의 퇴직,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 지급하고 후생복지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유
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이 목적     ->   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·질병·장해·사망에 
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,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, 재해예방을 위
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,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
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

p. 6 - 해임 - 아래 내용으로 교체되었음

퇴직급여(5년 미만 - 1/8감액, 퇴직수당 - 1/4감액)  ->  퇴직급여(5년 미만 - 1/8감액, 5년 이상 - 1/4감액)


